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5 -   호

도시관리계획(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) 변경(결정) 및 지형도면 고시

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14호(2013.09.26)로 결정고시된 「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」에 

대하여 경미한 사항의 변경(공동개발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

한 법」제30조, 동법 시행령 제25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·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

조, 「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」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과 지형도면을 고시

합니다.

2015. 1.  .

서 대 문 구 청 장

1. 변경취지

 ‧ 당해지역의 현황여건 및 지구단위계획 실현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

경미한 사항의 변경(공동개발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) 결정

2.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의 변경(공동개발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)  결정조서

구 역 명
필 지 계획내용

비고
위 치 면 적(㎡) 기  정 변  경

신촌지구일대
지구단위계획구역

대현동 142-23 80.0 공동개발
(권장) 공동개발

(지정)

※ 기존 공동개발(지정)된 
142-24·142-23호는 

142-23으로 토지합병
(‘03.12.31)

대현동 142-28 14.0
대현동 142-27 16.0

공동개발
(지정)

대현동 142-31 11.0
대현동 142-4 426.0

공동개발
(지정)

대현동 142-10 89.0
대현동 142-11 50.0
대현동 142-19 13.0
대현동 142-26 15.0
대현동 142-16 26.0
대현동 142-32 47.0
대현동 142-20 26.0 공동개발

(권장)
공동개발
(권장)대현동 142-22 33.0

  ※ 상기 내용은 공동개발 변경(지정해제 및 신규지정)에 관한 사항만 해당됨 (건축허가절차 별도시행)

  3.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관리과(☎330-8808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 보입니다

  4. 관계도면 : 붙임참조



 □ 도시관리계획(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도
     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(그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     (기정)

     



     (변경)

     


